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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하천은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인식되면

서 하천의 친수이용 및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으며 친수활동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없이 하천 친수공간 개발

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친수시설들이 도입되고 있

다. 그러나 하천 특성이나 주변 여건 및 주민요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 

이용률 저조,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Lee, 2017). 이에 하천의 친수공간과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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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효율적으로 조성·설치되고, 이후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친수공간 개발 사전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친수 잠재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천 친수환경 조사 및 평가기

법, 관련기준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이·치수 위주의 하천정비 방식은 1999년 개정된 

하천법에서 처음으로 하천환경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하천환경 평가

체계에 대한 법제도 및 지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 및 지침에 통용되는 하천환경이나 하천시설의 개

념은 지금까지도 수생태계·수질환경이나 이·치수 시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친수공간이나 친수시설에 대한 

개념 및 관련 법적체계 근거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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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1) 등 관련법령과 지침에서 환경, 

친수, 문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

나, 실제로는 관련 법적근거 부족과 평가 및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친수환경 조사 및 평가가 형식적인 조사

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표준화된 하천환경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조

사방법 및 평가지침 마련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대

부분 물리·구조, 생물, 수질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하천 

친수분야의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로서는 주로 친수공간 

적지선정방법 개발(Park, 2011, Kim et al., 2012), 친수활

동 적합성 평가지표(Cho et al., 2009)에 그칠 뿐 종합적

인 하천평가 및 등급산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친수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Lee, 2017, Lee & Cho, 

2016)가 있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의 친수공간 개발 및 

친수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하천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관리차원에서의 접근은 많지 않은 실정

이다. 이렇듯 친수분야 평가체계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친수분야 평가항목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 및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함께, 수질, 수생태계 등의 타 분

야와 달리 하천조사 및 평가체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해

외 선진국의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외 하천평가

의 주요 목적이 친수보다는 하천환경 보전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와 다르게 대도시 주변 이외에는 하천의 홍수

터 구간에 대한 공간 활용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친수

공간을 활용을 위한 평가체계나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17).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 친수환경 분야의 조사·분석 

및 평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적 기준과 관련 지

침을 검토·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 차원

에서 친수분야의 법률적 검토와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향후 국내하천의 친수환경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수변공간이라고도 불리는 친수공간은 크게 하천, 호

소, 연안수변으로 분류되는데(Jung and Huang, 2002)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친수공간 및 시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 및 규정, 지침 등을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교통부의 하천법과 환경부

의 수자원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제도적 기준을 검토하였다. 또

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

기본계획 등의 국가적 장기계획 수립, 하천정비사업 등

을 위해 하천환경을 조사·분석, 평가·관리하는데 적용되

고 있는 관련 지침 중 친수공간에 관한 내용만을 대상으

로 검토·분석하였다.

하천 친수환경 평가 관련지침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

계획,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MOLIT, 2008),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지침(MOLIT, 2009a), 하천설계기준·

해설(MOLIT, 2009b), 하천공간 지구지정 및 지구별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외에도 하천환경

조사와 관련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전국 하

천자연도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된 친수관련 

내용 및 범위, 법률간의 연계성, 친수공간 평가지표 및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황 및 한계

점을 분석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

 Act on the Investig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ct on Conservation for Water Environment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Waterfronts

 River Act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Manuals 
and 

Guide- 
lines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Plan(2011)
 River Ecosystem Survey and Health Assessment(2008)
 Evaluation Guidelines for River Naturalness(2012) 

 Basic River Plans(2015)
 Integrated Guideline for Nature-friendly 

Management of River(2009)
 River Environmen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2013)

Table 1. Korean Acts and Administrative Rules regarding Riverfron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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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하천 친수공간 관련 법제도적 현황

303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법*수자원법+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법(약칭: 수자원법)」은 수자원의 조사, 

계획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

ㆍ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국토교

통부 소관의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내용이 「수자원법」으로 이관되어 하천유역의 관

리 및 국가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

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치수 및 하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법」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수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

획이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

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다. 이러한 상위계획 수립

을 위한 수자원 조사내용은 「수자원법」 제2장과 동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하천유

역조사의 유형을 기초현황조사, 이·치수 현황조사, 하천

환경현황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친수시설을 수자원 시설

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수자원 조사내용은 

수문조사(水文調査)에 집중되어 있고 친수관련 조사항목

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천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에 해당되는 하천환경현황조사 부문에 

구체적인 친수시설 및 이용에 관한 조사항목이 추가·명

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자원법의 행정규칙인 「유역조사지침」에서

는 조사분야를 기본현황조사, 이수조사, 치수조사, 환경

생태조사로 구분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

회 등 수자원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이 중 환경생태조사 분야는 수질조사, 환

경기초시설현황, 생태환경조사, 토양오염조사, 하천정비

현황조사와 함께 경관조사, 하천공간활용조사 항목을 포

함하여 친수에 관한 조사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분

야이다. 그러나 평가항목은 경관조사 2개 항목, 하천공간

활용조사 1개 항목으로 환경생태조사 분야의 총 70여개 

항목 중 3개 항목만이 친수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실정이

므로 유역차원에서의 친수관련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304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약칭 친수구역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

던 2011년 4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조성과 난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친수구

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내용과 친수구역조성사업 

의 인·허가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Lee and 

Cho, 2016). 다른 법과 비교하여 친수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법이므로 친수분야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리와 관련 

내용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갖는다. 

국가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친수구역법은 제정목적

부터 친수공간의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나 타당성이 될 하천 친수공간의 기초

조사나 평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친수구역 또는 친수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

는 현실에서 친수구역을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수구역

의 범위지정에 있어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난개

발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Lee, 2017). 실제「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1,000m, 「연안관리법」에서

는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1,000m 라고 규정하는 

등 친수공간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현재 일관된 기준

이 없는 상황이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

정의 일환으로 「친수구역법」 및 친수구역 조성지침도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기존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3050" 하천법

국토부 소관의 「하천법」은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

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률상 친수와 관

련된 내용은 하천법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부문에

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제44조의 하천기본계획 수

립 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

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49조에서는 각 지구에 대한 지정기준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조건은 직·간접적인 친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

는 하천구역과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

고 있는 하천구역,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등이 있다. 그러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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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

의 실무자들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지침 및 보고

서를 참고하여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MOLIT, 

2014). 

한편,「하천법」상의 ‘친수지구 지정’은 「친수구역

법」의 ‘친수구역 지정’과 그 개념과 목적에서도 큰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수지구와 친수구역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친수분야 관련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리

작업과 더불어 일원화되고 통합된 지구지정 방안 및 기

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060" 물환경보전법

하천보전 뿐 아니라 친수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수질과 수생태계 내용은 환경부 소관「물환경보전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천법과 달리 환경부 법령은 하

천의 친수적 이용보다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수질 실태파악을 위한 측정망 설치,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에 대한 내

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에서는 적극적인 친수활동

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19조 물환경 보전조치권고에 근거

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늪지,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과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MOE, 2016).

또한 환경부가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제정·운영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지침서'에는 자연생태계의 

이해 및 교육 목적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전적 이

용’을 도모하고 있다(MOE, 2011). 이 지침에서는 생태공

간의 종류를 보전공간, 복원공간, 향상(이용)공간으로 분

류하고, 친수공간에 해당되는 향상(이용)공간을 하천생태

계를 배려하면서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경관

의 보전 및 향상이 필요한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생태학

습장, 자연학습원, 데크 탐방로 등이 향상공간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자연환경의 교육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하천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 친수활

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과거 하천관리 방식과 달리, 잘 

보전된 하천 환경을 생태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수활동의 유

형 및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전적 활용도 친수공간 

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하천법과의 통합된 법제도를 

통해 지역여건 및 하천환경에 맞는 다양한 친수공간 조

성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약칭: 공원녹지법)」은 수변공원을 도시 주제공원 중 

하나로 분류하며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주로 도시의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입가능 

시설에 관한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타 

법률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2. 하천 친수공간 관련 계획·평가 지침 및 기준

앞서 검토한 수자원법, 하천법 등은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법 제17조), 하천유역수

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하천기본계획(하천법 제

25조), 하천공사시행계획(하천법 제27조) 등을 수립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지

침이나 기준, 메뉴얼들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하천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한 조사·평가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친수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성, 친수성 평가체

계의 법적근거·기준의 타당성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 등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403"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년-2020년)은 개별하천의 범

주에서 추진하던 하천환경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수자원정책

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4차 계획부터는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이 강조되었다. 2011 수자원장

기종합계획 보고서에서는 하천환경 평가방법으로 하천의 

자연도, 수질, 서식환경, 친수성 등 4개 분야의 26개 지

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친수성 

평가체계의 목적은, 친수시설 및 공간을 친수성 요구도

가 높은 곳에 집중화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

모하고 생물서식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

에 하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친수공간계획에 반

영하여 하천의 고유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친수성 분야의 평가체계를 검토하면 역사성, 지역문화

성, 하천경관, 친수시설 및 친수활동 등 4개 부문의 총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Table 2). 지표별로 1~5

점을 부여한 평가기준을 곱하여 득한 점수를 평가항목수

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계산하는데 별도의 가중치는 두지 

않는다. 친수성 등급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조사구간별

로 5등급(Ⅰ~Ⅴ)으로 구분하고 지역문화특성 및 다양한 

친수기능을 잘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좋음’으로 

친수성 1등급, 단순 친수기능이 존재하며 접근성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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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3등급, 하천변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

우 나쁨’의 5등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친수성 평가항

목 및 기준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하천공간의 체계적 관

리를 목표로 하천구역을 보전, 복원, 친수지구로 구분하

여 각 지구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도 수정계획에서는 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 지구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하

였다. 그러나 더 세분화된 지구구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과 평가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404"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본 지침은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

을 근간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 체계화된 하천 정비, 이용, 관리방

안 마련을 위한 기준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하

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친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황조사는 유역과 하천특

성을 구분하여 유역조사에서는 토지이용, 행정구역현황 

및 인구, 면적, 하천의 유래, 하천의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침의 특이점은 

친수관련 조사를 하천환경 분야에 몇몇 항목을 포함시키

는 다른 지침과 다르게 별도의 ‘하천이용 부문’을 지정

하여, 고수부지,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

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현황, 이용실태 등), 

하천 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

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수록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하천관련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 

하천의 역사·문화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하천환경특성을 나타내는 물리특성, 수환

경성, 생물서식성 등은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등급구분이 가능한 반면, 친수분야는 조사항목만 제시되

었을 뿐 이에 대한 분석방법이나 평가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천공간 관리계획’부문에서 친수, 보전, 

복원지구의 지구 구분 및 세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

구를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및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050" 하천공간 지구지정 및 지구별 관리방안 

본 연구는 하천법의 지구구분에 있어 하천공간 이용

계획 측면의 통일된 구간개념 도입과 지구지정 세부기준

의 필요성에 의해 지구지정 세부지표 및 평가항목을 마

련하기 위해 2013년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 의해 수행되

었다. 여기서 제시된 친수성 평가항목으로는 역사·문화성

(보유역사시설 및 공간, 지역문화반영), 경관성(시각 및 

생태경관, 수면폭), 친수요구성(친수시설의 유무, 지역주

민의 요구도), 이용잠재성(주변토지이용정도, 접근성, 지

역거주인구, 지가), 정책적 요인(사업추진계획의 유무 등)

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은 10점내지 15점으로 평가되며 

지역거주인구와 공원면적이 각각 15점으로 다른 항목보

다 높은 배점을 갖고 있다. 본 평가체계는 경관성 평가

에 수면적 항목과 이용잠재성 평가에 공원면적 항목을 

포함한 것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공원면적은 1인

당 근린공원 면적 부족량을 산정하여 부족량이 많을수록 

이용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친수성 등급은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81점 이상인 경우 ‘매우 

좋음’으로 1등급, 20점 이하는 ‘매우 나쁨’으로 5등급으

로 평가된다. 

본 평가체계는 타 지침과 비교하여 친수성 평가내용

과 평가기준이 보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역사시설 

연계성, 축제 반영도 등에 관한 평가항목이 포함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마을 500m-1km 이내

의 거주인구 환산이나 고유수종 분포면적 계산 등 실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에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수면폭 

대비 고수폭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경관성을 평가하는 항

목의 타당성 등 평가지표 선정에 현장 적용성 및 효율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06"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본 지침은‘하천설계기준·해설’과‘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

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하천변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친수성 

Assessment Items Score
History Historical Inheritance 5
Local 

Culture
Preserved Culture 5
Festivals(Frequency) 5

Views
View Quality 5

Ecological Landscape 5

Recreational 
Facilities

Trails & Greenways 5
Access Route 5
Rest Areas 5
Sports & Play Areas 5
Ecosystem Leaning Center 5

Table 2. Assessment Items for Riverfront Usage in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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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역사 및 문화의 복원이라는 기본방향을 갖

고 있으며 친수성 조사에 관한 내용은 ‘하천설계기준·해

설’과 동일하다. 하천환경조사에 있어 물리, 화학, 생물

조사 외에 ‘공간 조사부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경관, 이용자, 시설물 등이다. 

그러나 역사적 가치를 갖는 지형지물을 조사하고 이

용자 수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수리구조물, 수문

시설을 실측·조사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물리

나 생물분야 평가와 같은 평가기법이나 배점기준, 등급

산정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407" 기타 관련 지침

하천평가에서 친수성 평가항목을 포함한 기타 지침으

로 환경부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침(2008)과 환경부 

수생태복원사업단에 의해 수행된 전국 하천자연도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침은 이용보다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등의 수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착

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의 분야에 대한 현

장 조사 및 평가지침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친수공간

과 관련성이 있는 평가항목은 서식 및 수변환경 분야의 

둑 안쪽 토지이용과 둑 바깥쪽 토지이용 등의 2개 항목

에 국한된다. 

하천 자연도 평가 가이드라인(2012)은 하천 자연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수

로의 발달, 종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저수로변 구조, 하

천주변 등 6개 부문 1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친수성 관련 항목은 ‘하천주변’부문에 해당된다. ‘하천주

변’부문은 인접토지이용, 하천변 대상수림, 자연스럽지 

않은 주변구조의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위의 두 조사지침은 하천환경의 물리환경, 수질 등 다

양한 부문의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지만, 친수환

경에 대한 평가체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친수관련 평

가항목은 두세개 항목 정도이며, 주로 주변 토지이용현

황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친수관련한 다

양한 평가항목의 개발과 적용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국내 하천환경 평가체계 및 지침 등

에 포함되어 있는 친수공간 관련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Table 3과 같다.

IV. 결  론

국내 하천 친수환경 분야의 조사·분석 및 평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법제도적 기준과 관련 지침을 분석한 결

과 도출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Table 4).

첫째, 친수공간 관련용어로 수변공간, 친수구역, 향상

(이용)구역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조차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친수공간 및 시설에 

관한 명확한 용어 및 개념정의, 관련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간적 범위 기준은 다양할 수 있

으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

한 법률」과 「영산강, 섬진강, 금강, 낙동강 등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서는 수변

구역을 양안 500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친수공간 

조사·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Jung and Huang, 

2002, Lee, 2014). 또한 친수공간이 인근주민의 직접적인 

이용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보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Chun, 2007), 500미터라는 기준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수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하천

법 제2조에서는 ‘하천시설’을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하천수위조절시설, 선박운항관련시설로 한정짓고 있어 

친수시설의 개념은 하천시설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수자원법의 ‘수자원시설’ 개념에는 하천기능보전 

　Assessment 
Items

2.1
LCWRP

2.2
BRP

2.3 
RECM

2.4 
GERM

2.5 

RESHA EGRN

Historical 
Inheritance

○ ○ ○

Preserved Culture ○ 　 ○

Festivals ○ 　 ○

View Quality ○ 　 ○ ○ ○

Waterway Width 　 ○

Floodplain Land 
Use/ Facilities

○ ○ ○ ○ ○

Surrounding Land 
Use

　 ○ ○ ○ ○

Accessibility ○ 　 ○ 　

Population 　 ○ ○ 　

Open Space 　 　 ○ 　

Current Usage 　 ○ 　 ○ ○

주) 2.1: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s 
Plan(2011), 2.2 Basic River Plans(2015), 2.3 River Environment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2013), 2.4 Integrated Guideline 
for Nature-friendly Management of River(2009a), 2.5 River 
Ecosystem Survey and Health Assessment(2008), Evaluation 
Guidelines for River Naturalness(2012)

Table 3 Comparison of Riverfront Usage Assess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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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홍수 피해저감 시설 외에도 수자원의 종합적인 친수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천법의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에서는 친수시설을‘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

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이라고 정

의한다. 또한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MOLIT, 2012)에서

는 광장, 휴식, 녹지 등 각 공간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서 하천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편의 및 유희시설

로 정의하는 등 하천시설, 수자원시설, 친수시설의 관계 

및 시설요소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법 시행령 등에서 하천시설의 유형 및 종류

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쨰, 친수분야 평가기법을 보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통일된 하천환경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하천친수환경조

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하천 친수환경 평가체계를 정

립할 필요가 있다(MOLO, 2010). 하천정비의 목적과 상

관없이 기 조성된 친수시설 현황 및 지역주민의 친수요

구도 파악은 필수적이나, 현재 친수환경을 진단하고 평

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은 수질이나 생

물 등의 타 분야에 비해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외국과 

달리 홍수터를 이용한 친수공간 개발이 빈번한 국내 상

황을 고려하였을 때, 하천 친수공간과 시설의 정확한 평

가를 토대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량적이고 명확한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친수공간 및 시설 

조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사업

실행,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Lee and Won, 2014).

마지막으로 하천 친수공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

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관련법령 및 지침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NARS, 2017). 최근 수자원조사법 및 친수구역법 

등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자원관리 체계의 일원화 노

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기존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및 관련지침 내용과의 상충 혹은 중복으로 인해 정리되

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행 친수구역법은 친수구역조성

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된 규정만 명시되

어 있어 장기적 계획없이 무분별한 사업조성으로 인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친수

공간 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환경의 보전과 친수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 친수공간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주민들의 소통

과 나눔의 장으로 기능하고 하천생태 교육과 문화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하천특성

과 역사·문화를 반영한 하천 친수공간의 개발방향을 설

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수공간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

이며, 하천환경 및 시설의 한 분야로서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친수관련 국내의 법제도적인 측면만을 다

루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해외의 법제도 및 지침

과의 비교연구 및 친수공간 해외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로 도시하천 친수공간 개발이

나 조성방안에 집중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친수

Identified Problems Proposed Improvement

 Obscure terminology regarding riverfront
 Inconsistent definition of riverfront spatial boundary

 Making clear definition on riverfront areas and 
delineating spatial boundary

 Categorizing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iverfront for possi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Insufficient survey items for riverfront areas & 
facilities 

 No detailed standards for Riverfront Zoning 
(Conservation, restoration, & water-friendly zones) 
and classification of water-friendliness 

 Developing an unified riverfront assessment system and 
guidelines for field survey to evaluate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riverfront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among riverfront-related 
laws

 Lack of a solid legislative basis to implement 
riverfront assessment

 Revising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o enab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riverfront. 

 Improving the Interrelation among related laws and 
streamlining an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Table 4. Summary of Identifi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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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평가체계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가하천 관리

측면의 친수공간 및 시설에 관한 현행 법제도 및 지침을 

검토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향후 자연친화적이고 역

사문화 공간으로서의 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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